
표지선 주기관 개방검사 면제에 대한 고찰

< 기관(ENG') 개방검사 면제로 11억원을 벌다! >

*김형준․**송문철․†노경식

*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, **,†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

요 약 : 선박안전법에 따라 대다수의 관공선 주기관은 8년마다 정기 개방검사를 해야 한다. 주기관 특성상 개방검사는 많은 예산 소요 및

엔진 효율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8년간 개방검사 면제 사전 준비로 예산을 절감하고 기관의 성능을 최적화 시켰다.

핵심용어 : 주기관, 개방검사, 면제신청, 예산절감, 해상시운전

†교신저자 : nogary@korea.kr

2018년 한국항해항만학회 추계학술대회 
2018년 11월 8일(목)~9일(금) 경주 더케이호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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